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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산림에서 생산되는 경우 화석연료보다 단위 에너지당 

훨씬 낮은 탄소 배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1,2] IPCC는 탄

소중립적 재생에너지인 바이오매스 속성[3]에 기반하여 화

석연료 사용을 대체하기 위한 기후변화 완화 기술로써 임산

물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활용을 강조한다.[4] 특히 IPCC

는 2019년 개정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부문 간 이중산정을 

방지하고자 바이오매스 연소로 인한 CO2 배출량은 국가 총

계에서 산정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5,6]했다. IEA는 목재펠

릿의 활용으로 인해 산림탄소 축적량의 체계적 변화와 화

석연료 대체 가능성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에서 유래한 산물의 활용을 강조하면

서, 재생가능한 연료로써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목재펠릿에 주목[7,8]하고, 간벌, 병해충피해목, 저품질 나

무, 산림부산물 등을 사용하되 재조림이 뒷받침되어야 한

다는 입장이다.

최근 유럽연합과 EU 집행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지침(EU- 

Renewable Energy Directive)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성 

기준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나무 전체 부분을 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

지 생산의 지속가능한 지침을 2021년 발간할 계획[9]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10]을 중심으로 미국 농무부(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와 미국 에너

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는 2018년 11월 정부 

협의사항으로 “향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탄소 중립성

을 적극 반영”할 것임과 함께 “에너지 생산을 위한 산림바

이오매스의 사용이 산림을 비(非)산림으로 전환시키지 않

는 한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인식하면서, “산림바이오

매스 사용의 모든 이점을 인정한다”는 정책 방향을 수립한 

바 있다. 네덜란드 환경보호청(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11]은 최근 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

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바이오매스는 기후 중립적이고 자원

순환적인 경제에서 중요역할을 한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의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주요 정책 추이를 살

펴보면, 전력생산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는 크게 국산 원

목 또는 해외에서 유래한 목재펠릿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

스로 구분한다.[1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산림청의 ｢산
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13]에 

따라 벌채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이다.

산업통상자원부[14]는 2018년 6월, ｢신･재생에너지 공

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
정을 통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전소와 혼소에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를 각각 2.0과 

1.5를 부여하였고 수입산 목재펠릿에 대하여는 전소 1.5를 

부여하되, 기존발전사업자를 제외하고는 혼소발전에 사용

시에는 단계적으로 REC 축소 수순을 밟았다. 이후 추가적

인 제도개정[15]을 통해 기존 공급자였던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그룹 I 공급의무자의 목재

펠릿 석탄혼소 가중치를 1.0에서 0.5로 하향 조정하였다. 

산림청은 구조적으로 높은 목재 수입의존률과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감안,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2019년에 ｢합법목재 교역촉진

제도｣를 시행함[16]으로써 수입목재･제품의 통관절차 완료 

전에 산림청장 지정 검사기관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

재인지에 대한 서류검사를 받도록 하였다.[17] 참고로 수입

산 목재펠릿 유입량 추이는 2017년 1,705,848톤, 2018년 

3,012,445톤, 2019년 2,566,558톤이다.[18] 감사원은 발

전공기업의 목재펠릿 수입의존성을 지적한 바 있고,[19] 입

법조사처는 그간의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점검을 통하여 

발전공기업이 외화유출을 방지하고 공인 절차에 근거하여 

친환경성이 담보되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수입 목재펠릿 물량을 국내 생산 미이용 산림바이오

매스로 대체하는 추세밝혔라고 언급했다.[20]

목재펠릿에 대한 대표적인 사법적 논의를 살펴보면 유럽

의 경우 EU 사법재판소에 2019.3.4. 유럽 내 5개국 NGO 

등이 유럽연합의 2018년 개정 재생에너지 지침(REDII, 

Renewable Energy Directive II)이 목재펠릿의 친환경성

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와 온실가스 회계오류 등에 대

하여 쟁송하였으나, 2020년 5월에 기각되었다.[21] 우리나

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헌법소원 형태로 제기된 바 

있으나[22], 각하 결정되었다.[23] 과거 국내 소송사례를 살

펴보면, 재판부는 피고측의 목재펠릿 환경오염성 우려에 

대하여 단순한 가능성이나 막연한 우려에 그친다고 판시하

였다.[24]

이처럼 국제적으로 목재펠릿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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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xample of determining a consignment for wood 
pellets[50]

Feedstock: Virgin Wood
Classification: product
Source location: Georgia, USA

⇨ pellet 
plant ⇨

Virgin wood 
(product) from 

USA
Feedstock: Virgin Wood
Classification: product
Source location: N.Carolina, USA

Saw dust 
(processing 

residue) from 
USA

Feedstock: Saw dust
Classification: processing residue
Source location: Georgia, USA

Virgin wood 
(product) from 

Canada

Feedstock: Virgin Wood
Classification: product
Source location: Canada

위를 수반하는 산림바이오매스는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으

로 간주한다. 지속가능한 연료의 유형은 크게 제품･부산

물･폐기물･잔류물 등으로 분류하는데 부산물이란 임산활

동에서 직접 유래한 것을 의미하고, 잔류물이란 수확 과정

에서 발생한 것이며, 수확 이후 추가 가공이 이뤄지면 그때

부터는 가공잔류물로 분류하고, 수목재배 잔류물은 공원관

리, 도로･철로 관리 산물이다.

4.2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증명

산림바이오매스의 토지이용 증명에 대하여는 폐목재를 

제외한 모든 경우 지속가능성을 증명해야 하며, 한 달에 사

용되는 총량의 70% 이상은 지속가능한 출처를 기반으로 운

영해야 한다. 산림바이오매스의 토지이용 증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Category A는 FSC(Forest Steward-

ship Council) 인증체계 또는 PEFC(Program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를 사용한다. 

Category B는 맞춤형 증거수집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을 준

수해야 한다. 다만 Category B의 경우 입증이 어렵기 때문

에 특정 인증제도를 벤치마킹 가능하다.

4.3 온실가스(GHG) 배출 증명

바이오매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탄소 집약도(Carbon 

Intensity)’라고 일컫는데 이는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전체 

과정을 측정하되 CO2 이외의 GHG(CH4, N2O)도 포함한다. 

발전사업자는 GHG 배출량을 전기 MJ 당 CO2 배출량을 그

램(g) 단위로 보고하고, 연도별 배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4.4 Mass Balance(물량혼합 지침)

이는 바이오매스를 구성하는 품목 또는 원재료가 공급

망의 특정 지점에서 혼합된 경우의 업무처리를 의미한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물량은 일부 혼합될 수 있으나, 지속가

능성 정보는 혼합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단벌기 

속성수에서 유래한 바이오매스와 독일의 숲가꾸기에서 유

래한 산물의 지속가능성 정보는 혼합할 수 없다. 아래의 

Table 7에서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OFGEM은 동일 지침

에서 제3의 독립적인 감시기구의 감독을 전제로 발전사업

자의 자발적 인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4.5 SBP(Sustainable Biomass Program) 기
반의 자발적 지속가능성 증명

4.5.1 SBP 인증의 주안점과 프로세스

SBP는 주로 목재펠릿 또는 칩 형태의 산림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유럽 발전소들에 의해 2013년에 마련되었으며, 

SBP 인증의 궁극적인 목표는 에너지 생산에 사용되는 국가

별 지속가능성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것[51]이라고 밝히

고 있다.

SBP가 개발한 프레임워크(Fig. 1)는 공급 원료의 특성

을 설명하는 데이터와 연료의 활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절

감량의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산림 탄소 축적

에 대한 위험이 관리되고 있는지, 산림의 탄소 격리 능력이 

유지되고 있는지 등 산림바이오매스의 에너지원화 전과정

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함에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특히 SBP 인증제도는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관리 및 감

시라는 ‘실사(實査)’를 전제로 하는데, 위반사항에 대한 판

정 기준을 경미 또는 중대 사항 등 세부적으로 구분하여,[52] 

인증서의 효력유지 여부를 사안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인증 주체별 및 인증 규

모별 수수료를 차등화 함[53]으로써 형평성 또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사활동 중심으로 시행되는 SBP 인증 프로세스 

중 원재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

는데, 첫째는 원재료 단계부터 세밀한 평가를 통해 합법성･
생물다양성･환경영향성･생산성･사회영향성･탄소영향성 

등을 측정함으로써 다양한 리스크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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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ntitlement to make an SBP claim[57]

Table 8. Annual SBP statistics 2018-19[57]

2018 2019

Total SBP-compliant biomass* 

produced and sold
9.15 Mt 11.55 Mt

*SBP-compliant biomass produced (pellet) 8.40 Mt 10.50 Mt

Certificate holders 154 210

EU-28 industrial pellet consumption 12.50 Mt 14.35 Mt 

SBP-certified biomass consumed (pellet) 8.15 Mt 8.80 Mt 

SBP-certified pellets consumed in 

EU-28 industrial pellet consumption
65% 61%

* SBP-compliant biomass: Any biomass that comes with a 

claim that the feedstock used to produce it originates from 

certified forest (that is, FSC or PEFC-certified feedstock, 

including feedstock with a certification claim from PEFC- 

endorsed systems, such as SFI), or feedstock sourced from 

areas that are deemed to be ‘Low risk’ following a Supply 

Base Evaluation.

며, 둘째로 지속가능성이 평가된 PEFC 또는 FSC 인증서

를 기반으로 SBP 인증을 받는 방법이 있다. 원재료 인증 

이외의 부문에서는 차량 이용형태･운송거리･제조과정･전
력사용량･구매한 연료형상 등을 전체 이용과정을 기록･평
가한다.[54]

4.5.2 SBP 인증의 국제추세

IEA[55]에 따르면 FSC 및 PEFC 인증은 주로 지속 가능

한 산림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

한 검증이 부족하므로 SBP가 이를 보완한다고 밝혔으며, 

IPCC[56]는 최근 발간자료에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인

증프로그램 중 FSC 및 PEFC 인증대비 SBP 인증은 GHG 

관련 논의를 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Table 8은 SBP의 통계[57]를 나타내는데, 2019년 기준

으로 SBP 인증물량은 총 11.55 Mt이었으며, 그 중 목재펠

릿은 10.50 Mt였다. 2019년 유럽 28개국에서 사용된 발전

(산업)용 목재펠릿의 총량은 14.35 Mt인데, 그 중 SBP 인

증 목재펠릿은 8.8 Mt가 소비된 것으로 나타나 유럽 내 총 

사용량 대비 61%가 지속가능성이 증명된 물량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Table 9를 통해 SBP 인증물량(목재펠릿)의 

국가별 이동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미국에서 유럽

으로 5.35 Mt, 유럽 내부 이동 4.35 Mt, 캐나다에서 유

럽으로 이동 1.60 Mt, 러시아 0.55 Mt 등으로 조사된 바 

있다.

Table 9. Production, trade and consumption of SBP-certified 
biomass in 2018-19[57]

2018 2019

US to EU 4.75 Mt 5.35 Mt 

Within EU 3.15 Mt 4.35 Mt

Canada to EU 0.95 Mt 1.60 Mt

Russia to EU 0.30 Mt 0.55 Mt

Rest of World 0.00 Mt 0.10 Mt

* Discrepancy between production and consumption volumes 

is accounted for by biomass not sold to end-users, still on 

traders’ accounts and/or sold as non-certified biomass.

5. 시사점 및 토론

우리나라 바이오매스 보급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

너지 3020 이행계획(2017) 이후 주춤한 상황이다. 대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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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EU의 생물다양성 전략(2020) 등 바이오매스를 활

용한 에너지원의 지속가능성 강화정책이 요구되는 실정이

다. 국내에서 바이오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산

림자원이나, 수입산 목재펠릿 대비 경제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현행 운영 중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2019)를 

기반으로 토지 이용 등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추가적으로 증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는 현실에서 국가 간 무

역가치에 지속가능성을 복합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심도 있는 검토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현행 RPS체계에서 바이오에너지가 그 

지속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는 논의를 착수하되 무역가치와 

지속가능성이 양립할 수 있고, 합법벌채임을 동시에 인증

하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영국 사례에서 제도화한 

SBP 인증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증이면서 동시에 온실가

스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하므로 이는 현행 IPCC의 가이드

라인과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 현실에 맞도록 변형하여 

국가수준의 정책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국내의 

목재펠릿 해외의존성이 높은 점을 감안, 현행 영국의 ‘70% 

지속가능성 인증 + 30% 합법성 인증’하는 체계 등 단계적 

접근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국내 현행 100% 합

법성 인증 체계에서 토지 이용부문 지속가능성 인증 의무화 

비율을 현행 0%에서 70%까지 매 3년 단위마다 10%씩 상

향 조정하는 개선체계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게 GHG 한계

선을 설정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법

이 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목재펠릿을 활용한 전력생산

이 활발할지라도 2025년까지 최대 GHG 배출기준 72.2 

gCO2eq/MJ 상한선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당 방법에는 GHG를 산출하는 IPCC 지침 또는 CDM 방

법론 등을 벤치마킹하되 매 5년 단위로 점차 강화해 나감으

로써 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현행 RPS제도가 국내 전력시장 인센티브에만 집

중된 것을 감안하여 수요를 다각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열원’에 대해 별도의 의무화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

하되, 해당 부문에도 지속가능성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부문에 목재펠

릿을 사용하는 것이 지속가능성 여부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견해가 존재하나, 국내 여건상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전력부문에만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에너

지로써 열과 전력의 동등성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영국 등 

유럽에서는 열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제도를 기반으로 다

양하고 안정적인 수요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6.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바이오에너지 활용률이 높으면서 제도적

으로 지속가능성과 합법성 증명이 체계적으로 마련된 영국 

사례를 기반으로 시사점을 도출했다. 대표적 산림바이오매

스인 목재펠릿에 대한 지속가능성 논의는 유럽과 북미, 일

본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지속가

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SBP제도는 가장 진보된 제도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원 부문에서 국가수준 정

책으로 개발하여 시행 중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서 

진일보한 “지속가능성 증명제도”를 병합운영토록 개선한다

면 최근 문제시되는 주민수용성과 다양한 사회적 비판을 

극복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직면한 상황에서 환경을 보전하고 전세

계 산림기능을 증진하면서 동시에 에너지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비가역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 산림바이오매스에너

지 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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